
사 별 사업비 환수 준( 27 11항 )

환수사유 환수기준

1. 연 개발  결과가 극히 량하여 중앙행

 실시하는 평가에 라 중단 거나 

실패한 과  결  경우

해당 연도 출연  액 내

2. 당한 차 없  연 개발 내  내

에 누 하거나 출한 경우

총 수행 간 동안 지  출연  

액 내

3. 당한 사  없  연 개발과  수행

 포 한 경우

총 수행 간 동안 지  출연  

액 내
4. 당한 사  없  술료  납 하지 아

니한 경우
환수하지 않

5. 당한 사  없  사업비 환수  납

하지 아니한 경우
환수하지 않

6. 연 개발비  사 도  도  사

한 경우
해당 연도 출연금 액 이내

7. 당한 사  없  연 개발 과  지식

재산  연 책 나 연 원  명  

출원하거나 등 한 경우

환수하지 않음

8. 거짓 나 그 밖

 한 방법

 연 개발에 

참여하거나 수행

한 경우 

가. 거짓 또는 한 방

법   경우

총 수행 간 동안 지  출연  

액 내

나. 거짓 또는 한 방

법  연 개발  수

행한 경우

행 가 루어진 연도 터 

행 가 발  해당 연도 지  출

연  액 내

9. 그 밖에 가연 개발사업  수행하  

합한 경우  협약  규  반한 

경우

해당 연도  출연  범 에  

반행  경중 및 반사  

고 한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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